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4.11.20) 

새롭게 개정되는 위해성평가 관련 용어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개정 내용 세부 내용 

법령 용어 변경 

1. 독성기작 → 독성 발생원리 

2. 발암기작 → 암 발생원리 

3. 유관 → 관계 

위해성평가 관련 용어 정의 추가 

1. 발암잠재력: 평균 체중의 건강한 성인이 화학물질의 단위 노출량으로 오염된 환경매체

(물, 공기, 식품 등)를 기대수명 기간 동안 접촉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초

과발암확률의 95% 상한값으로 저농도 노출시 암 발생과의 직선 상관식의 기울기를 말하며, 

CSF (Carcinogenic Slope Factor)로 나타낸다. 

2. 초과발암확률: 일정 크기의 집단 내에서 발암 위해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 

 




